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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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

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 4. 1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4. 17.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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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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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

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

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

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

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

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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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
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의 90%이하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이득을 
획득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미만을 성장유망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등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주 1)‘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종류 Ce 형이 종류 Ae 형의 총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7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6.2.27 기준)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835 0.300 0.790 0.836 187  277  372  572  1,14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235 0.700 1.150 1.236 130  264  404  699  1,537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685 0.150 0.580 0.686 122  196  274  440  92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885 0.350 0.730 0.886 93  190  291  505  1,121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 

(2026.3.31 기준/ 단위 : 개, 억원,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하현진 1979 년 
주식책임 
운용역(이사) 

17 2,374 9.26 5.80 

22.76 11.89 

13 년  

문성호 1977 년 
채권책임 
운용역(이사) 

13 4,094 - - 
19 년  

3 개월 

<요약 정보> (작성기준일 : 2026. 4. 10.)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펀드 코드: ER490 )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
험도를 감안하여 4 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
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며, 집합투자재산의 90%이하를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고, 50%미만을 국
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위
험,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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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 AR 본부 및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

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주 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5 시 30 분 경과후 :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
업일에 지급 

 15 시 30 분 경과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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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

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

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과세대상 과세 시기 세율 세액 공제 

연금저축 
클래스 
수익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
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
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
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
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
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
세기준 적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
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
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
도 

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자 

퇴직연금 수령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
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
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
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
율이 적용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클래스의 과세관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6. 4. 17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
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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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
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
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
(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
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
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
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내국법인을 대상으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
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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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R49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R491 

수수료선취-온라인(Ae) ER4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R4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R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ER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ER49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R4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R4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R5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R5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R5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R5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ER50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혼합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

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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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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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5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R49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R491 

수수료선취-온라인(Ae) ER4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R4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R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ER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ER49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R4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R4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R5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R5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R5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R5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ER50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25.12.31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26.04.17 

- 매입환매 기준시간 변경(17시 → 15시 30분) 

-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지급일 변경 

   변경 전 : 3(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5)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변경 후 : 2(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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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성수동 1 가)(☏ 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6. 3. 31. 기준) 

성명 
출생 
연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하현진 1979년 

주식 
책임 

운용역 
(이사) 

13년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Columbia University 경영학 석사(MBA) 
경력 
20.12 ~ 現     트러스톤자산운용 
16.08 ~ 20.11 페트라자산운용 
15.09 ~ 16.07 에벤투스파트너스 
12.07 ~ 15.01 Partners Group (Singapore) 
07.12 ~ 09.10 Macquarie Securities 
07.06 ~ 07.11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공인회계사, CFA 

문성호 1977년 

채권 
책임 

운용역 
(이사) 

19 년 
3 개월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25.07 ~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20.02 ~ 25.07  BNK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14.04 ~ 20.01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2.03 ~ 14.03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1팀  
10.06 ~ 12.03   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08.06 ~ 10.05   L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06.12 ~ 08.06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팀  
03.12 ~ 04.09   동부증권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주식운용 AR 본부 및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역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
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 3. 31. 현재, 단위:개,억원 %) 

성명 

전체 운용현황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채권혼합형)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하현진 17 2,374 3 627 9.26 5.80 
22.76 11.89 

문성호 13 4,09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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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
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

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ER491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 

온라인(Ae) 
ER492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
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ER493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ER494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W) 
ER495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I) 

ER496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
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ER498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
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
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ER499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ER500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ER501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
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
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
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13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ER5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한 자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p2-E) 

ER5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

P2(퇴직연금)) 

ER504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
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
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
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
매보수가 낮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
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
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
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
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
(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
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
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
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내국법인을 대상으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
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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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재산의 90%이하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이득을 획득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미만을 성장유망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등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달성을 추구합니

다. 

※ 비교지수 : 없음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

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9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

외) 

2) 지분증권 

(주식 등) 
50%미만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
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3)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권이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증권 40%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

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증권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주 3) 20%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
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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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
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
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
으로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
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 

주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재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
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
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ㆍ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ㆍ어음,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
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 포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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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
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투자
하는 경우 

3) 동일법인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투자 

가)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
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
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
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
지 투자할 수 있음 

6)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
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
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4),5)-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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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투자신탁재산의 90%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미만을 성장 유망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

업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 운용전략 

- 정교하고 깊이 있는 리서치로 국내 상장 주식 중 산업 성장성(향후 5~10년간 산업 성장율 전망 추이, 전

방 고객이나 해외 경쟁사들의 산업 성장 전망율 등), 기업 경쟁우위(높은 이익율, 주요 제품의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 등), 견고한 실적&성장(최근 3년간 매출 및 이익성장율, 수주잔고 추이 등), 모멘텀(시장에서 현

재 주목받는 혹은 향후 주목받을 섹터인지 여부)을 고루 갖춘 기업을 ‘핀셋’처럼 선별하여 투자 

- 목표 없는 광범위한 리서치를 지양하며, 투자 유망산업과 그에 따른 업종을 세분화하여 집중적인 리서치로 

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시장지배력, 사업모델의 안정성/확장성, 밸류에이션 등 투자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을 

선정 

- 대형주 중심의 벤치마크(BM)형 펀드들과 비교시 견고한 실적&성장 기업에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 섹터 배분 및 종목 선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리스크 관리 

[예시. 산업 성장성, 기업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견고한 실적&성장, 모멘텀을 골고루 갖춘 기업 위주의 포

트폴리오 구성:  AI 서비스, 방산, 전력기기, 조선 및 기자재, 라면, AI (글로벌 AI 하드웨어 업체들의 밸류체

인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기업군), 엔터, 로봇 SW, 미용기기, 데이터센터, 2차전지 음극재, 화장품 등 (약 

30~40개 종목 내외)] 

※ 상기 예시는 참고용으로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및 종목 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 

- ‘핀셋(Pincette) 리서치’ 로 산업성장, 기업의 경쟁력이나 주주환원 의지(주주환원율, 배당정책 발표여부 

등) 등 펀더멘탈 분석에 기반한 종목 선정   

-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주력 

- ① 기업의 탄탄한 실적과 성장, ② 산업의 구조적 성장, ③ 모멘텀 발현 강도, ④ 경쟁 우위 요소를 검토하

여 투자 섹터/기업 선정 

- 최소 2개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군을 유니버스로 선정하여 항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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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주기 및 원칙] 

- 사전에 정해진 리밸런싱 주기는 없으며, 포트폴리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포인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로스컷을 지양하며 추가 매수를 통해 대응 

 

[투자 Keyword] 

성장 유망 기업 

(히든 챔피언) 

▪ 경제적 해자 보유 기업 

(예시: 파마리서치, 휴젤) 

- 공급 초과시장에서 경제적 해자(시장 선점, 브랜드 가치, 기술력 우위)를 보유한 

기업 

▪ 틈새시장의 강소기업 

(예시: 에스앤디, 쓰리빌리언,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확고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업 

구조적 성장 기업 

▪ 글로벌 정책 수혜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예시: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 중국 조선업 규제, 미국의 방위비 감소와 유럽, 중동의 방위비 증대에 따른 수혜 

기업 

▪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  

(예시: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 AI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전력 수요 급증 등에 따른 수혜 기업 

주주환원/ 

경영권 분쟁 

▪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제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업가치 상승 가능 기업 

(예시: 메리츠금융지주, LS, CJ) 

- 밸류에이션이 낮지만 이익 증가 기대 기업 

- 영업현금흐름 개선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기업 

- 높은 자산가치를 보유한 기업 

-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배당 상향 가능 기업 

- 분할 및 M&A에 따라 기업가치 개선 기업 

※ 상기 제시된 전략 및 예시 등은 참고용으로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운용전략 

주요 전략 내용 

듀레이션 전략 

(가중평균만기) 

펀드는 듀레이션 1~2년 수준의 신용등급 AA0 이상 국공채, 은행채, 특수채 및 A- 이상 

등급의 회사채, 기타금융채 등을 매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보유 기간 중 잔존만기 

감소로 평균 듀레이션이 하락하는 경우 평균 듀레이션이 특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환경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용 

판단에 따라 기존 보유 채권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잔존만기가 긴 채권으로 교체하여 평

균 듀레이션을 1~2년 수준 근방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듀레이션을 길게 확대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

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

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상승(하락)할 때 채

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짐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C3%A4%B1%C7%BC%F6%C0%CD%B7%FC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C3%A4%B1%C7%BC%F6%C0%CD%B7%FC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docId=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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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ing Effect 

전략 

펀드는 운용 시점별로 수익률곡선 상 만기 구간별 금리 수준과 인접 만기 간 금리차(기울

기)를 비교·분석하여 롤링 효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기 구간의 채권을 선택적으로 매

수하는데, 여기서 만기 구간은 1년, 1.5년, 2년 등 개별 만기 시점을 의미하며 인접 만기 

간 금리차는 인접한 만기 구간 간 금리 수준의 차이를 의미. 

이후 보유 채권의 잔존만기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률 하락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 

효과를 통해 자본이익을 추구하며, 시장 환경 변화 시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1년~1.5년 만기 구간을 중심으로, 금리 수준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1.5년 이상 만기 구간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국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영향이 작은 1년~1.5년 만기 구간을 중심으로 유리

한 만기 구간으로 교체 매매를 수행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

수한 후 만기 시 액면가로 상환받는 구조를 가짐. 이로 인해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가

격은 액면가에 수렴하며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채권가격은 채권금리(수익률)와 역의 관계에 있어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가격은 상승하

며, 금리 수준이 변하지 않더라도 보유 채권의 잔존기간이 단축되면 만기 상환에 가까워

지면서 수익률은 낮아지고 가격은 상승하게 됨. 이와 같이 잔존기간 감소에 따라 발생하

는 수익률 하락과 채권가격 상승 효과를 롤링 효과라고 함 

 

□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종목명 비중 비고 

주식 

삼성전자 10% 메모리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 

SK하이닉스 8% 메모리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 

두산 5% AI 가속기 핵심 소재 생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방비 증가 수혜 

HD현대일렉트릭 5% AI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적 고전압 변압기 생산 

두산에너빌리티 4% 발전 핵심 기자재 생산 

현대중공업 4% 
미국의 LNG 수출 증가 및 군함 MRO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하이브 3% 
소속 아티스트들의 인기 상승 및 공연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인카금융서비스 3% 국내 최대 독립계 GA 업체 

한국금융지주 3% 금융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합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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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종류 종목명 비중 발행기관 신용등급 

국고·통안채 
국고02875-2712(24-12) 

30% 
국고채권 1GD 

국고02250-2806(25-4) 국고채권 1GD 

은행·특수채 

한국전력공사 

15% 

한국전력공사 AAA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AAA 

신한은행 신한은행 AAA 

하나은행 하나은행 AAA 

회사·여전채 

우리카드 

5% 

우리카드 AA 

하나캐피탈 하나캐피탈 AA- 

신한캐피탈 신한캐피탈 AA- 

합계 50%   

※ 상기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
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투자대상 종목(예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등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
며, 시장상황 및 운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
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식 위험관리 전략 
 - 관리대상 및 투자유의 종목 등 펀더멘탈이 훼손된 종목은 사전적으로 매매를 제한 
 - 특정 섹터 및 종목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지양하고 섹터간 밸런스를 유지 
 
□ 채권 위험관리 전략 

- 시장위험 : 시장상황에 따른 듀레이션 조정으로 시장 위험을 최소화 
- 신용위험 :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크레딧 유니버스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 컴플라이언스 : 사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가동하여 운용지시 전 제반 법규 및 지침의 위반 여부를 

사전확인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이하를 채권 등에 투자하고 50% 미만을 국내 시장에 상장, 등록되어 있
는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로서 투자한 채권 및 지분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
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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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
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
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
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
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 채권 또
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
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
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
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성 부족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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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
익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
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
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중 과세
대상 수익은 상환금 등이 지급되는 시점(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등)에 원천징
수 합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
당이 되거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
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
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
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
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해
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
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90% 이하 투자하면서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증권으로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

은 채권형 증권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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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
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
산 
주5)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

6 

5 

4 

3 

2 

1 

(매우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투자 위험 

기대  

수익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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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습니다.  

주7)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에 명시

되지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위험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 VaR, Value at Risk)의 의미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 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 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
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
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는 투자자 

②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③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④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⑥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 

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⑦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
(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
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⑧ 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⑨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⑩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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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⑪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 
좌를 설정한 자 
⑫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D D+1 D+2 

      
      

자금납입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자금납입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이후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
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 영업일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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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1        D+2   D+3 

     
     

        환매청구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이전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환매청구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경과 후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
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

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
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
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
익증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ㆍ
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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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
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 

=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기준가 

실제 
기준가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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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

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 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TER) 

동종 
유형 

총 보수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500 0.300 0.020 0.015 0.835 0.001 0.836 0.790 0.355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500 0.150 0.020 0.015 0.685 0.001 0.686 0.580 0.355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C) 

0.500 0.700 0.020 0.015 1.235 0.001 1.236 1.15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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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

구-온라인

(Ce) 

0.500 0.350 0.020 0.015 0.885 0.001 0.886 0.730 0.355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랩(W) 

0.500 0.000 0.020 0.015 0.535 0.001 0.536 - 0.355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고액(I) 

0.500 0.030 0.020 0.015 0.565 0.001 0.566 - 0.355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0.500 0.180 0.020 0.015 0.715 0.001 0.716 - 0.355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개인연금

(Cp) 

0.500 0.500 0.020 0.015 1.035 0.001 1.036 - 0.355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개인연금

(Cp-E) 

0.500 0.250 0.020 0.015 0.785 0.001 0.786 - 0.355 

수수료미징

구-온라인슈

퍼-개인연금

(S-P) 

0.500 0.160 0.020 0.015 0.695 0.001 0.696 - 0.355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0.500 0.400 0.020 0.015 0.935 0.001 0.936 - 0.355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퇴직연금 

(Cp2-E) 

0.500 0.200 0.020 0.015 0.735 0.001 0.736 - 0.355 

수수료미징

구-온라인슈

퍼-퇴직연금

(S-P2(퇴직

연금)) 

0.500 0.160 0.020 0.015 0.695 0.001 0.696 - 0.355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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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
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였습니다. 

주2)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규펀드
이므로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없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파생상품ㆍ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
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
다.(2026.2.27 기준) 

주 5)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신규펀드이므로 발생한 금융비용은 없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87  277  372  572  1,149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2  196  274  440  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30  264  404  699  1,5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3  190  291  505  1,1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56  115  176  308  6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59  121  186  325  7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75  154  235  409  9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09  222  339  588  1,3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83  169  258  449  9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73  149  229  398  8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98  201  307  532  1,1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77  158  242  420  9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73 149 229 398 888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ㆍ비용을 누계액으

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ㆍ비용비

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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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매매이익을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시점에 과세하면 전체 투자기간의 매매이익이 수익증권 환매시점에 

실현되어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
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매손익이 과
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한 매매손실은 투자신탁 내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습
니다. 개정세법 적용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수익자는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

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
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
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
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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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12%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24.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
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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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
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

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

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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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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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10(성수동1가) 

(02-6308-050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trustonasset.com 

자본금 137.75억원 

이해관계인 
(2026.3.31 기준) 

이해관계신탁업자(30% 이상) : 농협은행 (62.76%) 

회사연혁 

1998.04  IMM투자자문㈜ 설립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22.11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
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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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
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

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
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제28기 (2025.12.31) 제27기 (2024.12.31) 

1. 현금및예치금 24,594 15,050 

2. 유가증권 70,420 61,835 

3. 대출채권 1,716 1,685 

4. 유형자산 16,040 15,604 

5. 투자부동산 9,406 9,560 

6. 기타자산 16,186 12,681 

자산총계 138,362 116,415 

1. 차입부채 5,000 5,000 

2. 기타부채 16,757 9,781 

부채총계 21,757 14,781 

1. 자본금 13,775 13,775 

2. 자본잉여금 11,634 11,408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61 -1,392 

4. 이익잉여금 116,549 102,409 

5. 기타자본항목 -24,792 -24,566 

자본총계 116,605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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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및 자본총계 138,362 116,415 

영업수익 55,488 46,114 

영업이익 19,898 16,581 

당기순이익 17,894 13,228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26.3.31.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기타주)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156,537 8,918 5,118 1,382 396 52,593 224,944 

※ 일임 및 자문 포함 

주)기타 : 혼합자산, 특별자산 및 부동산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1588-5000) 

인터넷홈페이지주소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

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
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
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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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
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02-6714-4600) 

회사연혁 2003.04.01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
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주식회사에프엔가이드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
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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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
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
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
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
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
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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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190
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
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
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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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
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
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
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
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

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를 말한다)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
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
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
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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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1개월 이내 “트러스톤핀셋코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 (4)에 따라 전환되지 않는 경우로서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1)의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

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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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
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
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
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
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
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
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
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
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
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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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
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

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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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
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
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
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이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고유재산을 투자한 펀드로 향후 투자금 회수 계획에 따

라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의무 투자 

가) 투자목적  

(1)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2)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이 가능  

나. 투자금액 : 2 억원 

다. 투자승인일 : 2025. 12. 15. 

라. 투자집행 시기 : 최초 설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마. 투자기간 : 최초 투자집행일로부터 최소 3 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

자기간 3 년이 도래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가. 의무해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나. 임의해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바. 회수 계획 :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성과 및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2 회 이상 분할하여 환

매하되,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 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원본액의 5% 미만인 경우 전부 환매할 수 있습니다. 

사. 투자금 회수 관련 공시 방법  

(1) 최초 투자집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이 되는 날의 1 개월 이전에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2) 투자금 환매시 환매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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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붙임] 용어풀이 


